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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~1117-5번지 

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5년 8월 26일

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  ○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9. 7) 상정

  ○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9. 7) 본회의 부의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 효 서 의원)

  ○ 부천시는 청원인(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이강희, 차종복)이 요청한      

원미구 중동 1117～1117-5번지 상업용지 총 7,256㎢(2,195평)의 공유재산을      

매각하라는 내용임. 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4. 의 견 서  

  ○ 본 청원의 건은 2005년 6월 2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 9월 

7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본 건은 의회  소관이  

아닌 부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가 되었는바,

   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.



의안

번호
제392호

 건    명  부천시원미구 동 1117번지 등의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한 청원

 청 원 인
 주    소  부천시 원미구 동 1117번지

 성    명  이강희 등 2인

 소개의원  박효서 의원

제출년월일  2005. 7. 14 처리년월일
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

 제2차 본회의(2005. 9. 9)

부천시 원미구 동 1117번지 등의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한 청원의견

  부천시 원미구 동 1117번지～1117-5번지 상업용지 총 7,256㎢(2,195평)의

 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계법령  규정에 의하여

  부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함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년 9월 9일

부  천  시  의  회  의  장

청 원 의 견 서

부천시의회
















